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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경사도 기준 변경 (2017. 3. 23 개정)
○ 최대경사도 21° (녹지지역 15°) 미만
 → 평균경사도 18° (녹지지역 12°) 미만 
  다만, 일필지내에 격자(10×10m)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대값 적용

 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제24조(개발행위허가 기준 등)
별표 1  개발행위허가 기준
1. 분야별 검토사항
가. 공통분야

제24조(개발행위허가 기준 등)
별표 1  개발행위허가 기준
1. (현행과 같음)  
가. (현행과 같음)

(나) 평균경사도 18도 (녹지지역에서는 12도) 
미만인 토지. 다만, 일필지 내에 격자
(10m× 10m)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
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.

(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------------------. 다만, 일필지 내에 격
자(10m×10m)가 1개 이상일 경우(기존 
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ㆍ신고를 
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
제외)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
값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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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재 지 지   번 지목 면적
(㎡)

경 사 도 비    고평균 최대
관 악 구
남 현 동 1072-40 대 274.9 14 20 ‘17. 3. 23

개발행위허가 반려
성 북 구
성 북 동 304-1 대 413 19 26 민원 발생 후 절․성토없

이 행위허가


